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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박근용 

검찰측 전직검사 알선수뢰행위 변호사법 적용이유 답변에 대해 반론제기

별첨포함 총 쪽

전직검사의 알선수뢰행위에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형량이 낮은 변호사법을 적용한 

이유를 묻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조국 서울대 교수 의 질의 월 일자

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이 월 일 답변서를 보내왔다 그러나 검찰의 답변내용은 대

법원 판례와 어긋나고 법조관행에 비춰 설득력이 없는 것이어서 참여연대는 답변내

용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면서 특가법 위반내용을 추가하여 공소내용을 변경할 의향

은 없는지 추가질의하였다

참여연대는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였던 강민구씨가 검사 재직시절 부산지검에서 내사

를 받던 피의자로부터 사건무마 청탁대가로 천만원을 받은 사건에 대해 공무원이 

알선수뢰한 경우 처벌하는 법조항인 형법 제 조 알선수재 와 특가법 제 조 뇌물죄

의 가중처벌 를 적용하지 않고 그보다 형량이 낮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한 이유

를 묻는 질의서를 검찰총장과 서울남부지검장 앞으로 보낸 바 있다

이에 대해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검의 김종대 검사는 질의에 대한 답변 이라

는 회신문을 통해 특가법 제 조의 경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야 성립 하

고 지위이용은 공무원이 친구나 친족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거나 단순히 공무

원으로서의 신분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지위를 이용한다고 볼 수 없고 업무처리에 법

률적 사실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야 하고 대법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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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도 동일 취지 라 설명하면서 검사는 독립관청으로 다른 검사가 수사에 관여

할 수 없고 당시 서울지검에 재직중이던 강민구는 부산지검의 수사에 법률적 사실

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 으므로 특가법 제 조가 아니라 변호사

법 위반으로 의율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는 법률적용 이라고 답변하였다

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

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하여 관련된 공무원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

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를 필요하지 않으며 대법원 선고 도 같

은 부서에 근무할 것도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 선고 도 또한 개별 

검사가 독립관청이라는 면에서 법률상으로는 영향을 끼치는 관계가 아니지만 사실상

으로는 상호 영향을 줄 수 있다

따라서 참여연대는 강민구씨가 부산지검의 검사들과 상하관계나 협동관계 감독권한 

등의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않았고 법률적으로 독립적인 관계라 할지라도 대법원 판례

에서 그러한 특수한 관계를 특가법 적용 요건으로 취급하지도 않고 있고 또 사실상 

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검찰이 무시한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하였다

아울러 참여연대는 지금이라도 공소장 변경을 통해 특가법 위반을 주위적 공소사실

로 하고 변호사법 위반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여 기소해야한다고 보며 검찰이 공소

장 변경을 할 의사는 없는지 물었다 끝

별첨자료

검찰측 답변에 대한 반론 및 추가질의

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


